
가정통신문 [ 제18 – 162호 ]

“2018년 미추홀구 겨울방학 아동급식지원 

신청 안내”

학생생활지원부

62 7 - 6 9 7 8

안녕하십니까?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
겨울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신청하여 

주시기 바랍니다.

 ▣ 목 적 
    ○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
      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

 ▣ 급식지원 선정기준
    ○ 지원연령: 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
     - 다만, 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지원
        18세 미만의 학교 탈락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
    ○ 지원대상: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,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
     -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
     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인 아동
     -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     - 보호자가 사망,가출,수감 등의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
     - 보호자의 사고,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아동
     - 보호자로부터 방임・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
     -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     - 그밖에 담임교사,사회복지사,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
       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
 
 ▣ 급식지원 신청방법
    ○ 일반아동 : 방문신청(해당 동 행정복지(주민)센터를 방문하여 신청)
    ○ 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
       :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관 등에 신청

 ▣ 신청기간 :  2018.12.1~2018.12.29

 ▣ 급식지원 방법
   ○ 급식지원방법은 아래와 같으며, 동봉된 “아동급식 신청(추천)서”에 희망하는 급식

지원방법을 ∨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○ 희망급식지원방법

    
급식지원방법

〔    〕일반음식점    〔    〕행복도시락   

〔    〕지역아동센터  〔    〕학교급식소



 ▣ 신청시 필요서류
   ○ 신청아동의 가정환경 및 소득요건, 결식우려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
      (예 : 건강보험증, 건강보험납입증명서, 보호자의 재직증명서, 고용주의근로확인서 등)

※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※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
※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

수 있습니다.

 ▣ 각 동 아동급식담당공무원 연락처

동 명 전화번호 동 명 전화번호 동 명 전화번호

숭의1,3동 728-6110 학익1동 728-6253 주안4동 728-6392

숭의2동 728-6121 학익2동 728-6266 주안5동 728-6418

숭의4동 728-6159 도화1동 728-6294 주안6동 728-6437

용현1,4동 728-6171 도화2,3동 728-6308 주안7동 728-6456

용현2동 728-6191 주안1동 728-6332 주안8동 728-6470

용현3동 728-6207 주안2동 728-6349 관교동 728-6494

용현5동 728-6228 주안3동 728-6365 문학동 728-6508

2018. 11. 30.  

재 능 중 학 교 장


